
 
 
「주민기본대장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헤이세이 21 년 법률 

제 77 호）가  시행됨에 따라, 2012 년 7 월 9 일（시행일） 부터 외국인 

주민（주）도  주민기본대장제도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주민에게도 주소지의 시구정촌에서「주민표」가 

작성됩니다. 

시행일 이후 일본에 입국하여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을 지니고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시는「중장기체류자」(체류카드 교부 대상자.  체류자격이 

「단기체재」이거나 체류기간이「3 개월」이하인 분 등은 포함되지 않음)인 

분은 시구정촌 에 주소를 새로 정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체류카드（공항등에서 체류카드를 교부받지 못한 분은 여권）등을 가지고  

거주지의 시구정촌에 전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을 지니고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는「중장기 

체류자」분이나 「특별영주자」분 등으로 시구정촌 의 구역내에 주소를 지니는 

분을 말합니다.      

 

≪주의사항 : 가족과 같이 일본에 살고 있는 분께≫ 

거주지의 시구정촌에 전입 신고를 하실 때, 외국인주민인 세대주와 같은 

세대의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는 세대주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문서 (일본 정부 등 공적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와 아울러 일본어 번역문도 

필요하므로 주의하십시오. 

 

 

 

 

 

※주민기본대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문 「외국인 주민의 주민기본대장제도가 

시작됩니다」를 보십시오. 

 

2012년 7월 9일 이후 새로 일본에 입국하시는 외국인께 

 

주민기본대장은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기재된 주민표를 

편성한 것으로 주민분들에 관한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주민표 

사본의 교부 등으로 주민분들의 거주관계를 공증함과 아울러 주민분들에 관한 

다양한 사무를 위하여 이용됩니다.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pdf/leaflet_kor.pdf

